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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문

상고를 각한다. 

상고 용  원고가 부담한다. 

이 유

  상고이 를 판단한다. 

  민법 864조  865조 2항  인지청구  소  생자 계부존재 인  소(이하 

‘인지청구 등  소’라고 한다)에 하여 당사자 일 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  

하여 소를 할  있  규 하면  그 소는 사망  안 날부  2  이내에 하

여야 하는 것  소 간  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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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지청구 등  소에  소 간   것  생자 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

사람  이익과 생자 계  신속한  통하여 법  안  찾고자 하는 사람  

이익  조 시킨다는 미가 있는데, (1)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 어 

신분과 재산에 한 새 운 법률 계가 는데, 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

등  소를 허용하게 면 상속에 라  법률 계를 불안 하게 할 우 가 있는 

, (2) 생자 계  존부에 하여 알게  를 소 간  시  삼  경우에는 

사실상 이해 계인이 주장하는 시 가 소 간  산 이 어 소 간  는 취

지를 살리  어 게 는  등  고 할 , 인지청구 등  소에  소 간  산

이 는 ‘사망  안 날’  사망이라는 객  사실  아는 것  미하고, 사망자  

생자 계에 있다는 사실 지 알아야 하는 것  아니라고 해 함이 타당하다.  

  원심  증거에 하여 (1) 망 소외 1이 1999. 7. 13. 사망한 사실, 원고가 그  망 

소외 1이 사망한 것  알았  사실, 원고가 자신과 망 소외 1 사이에 생자 계가 부

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  한 이 사건 생자 계부존재 인  소는 원

고가 망 소외 1  사망  안 날부  2 이 경과한 2013. 8. 1.  사실  인 한 

다 , 이 사건 생자 계부존재 인  소는 그 소 간이 도과  후에 어 부

법하다고 판단하고, (2) 망 소외 2가 1952. 10. 15. 사망한 사실, 원고가 1970. 6. 25. 

망 소외 2가 사망한 것  알았  사실, 원고가 망 소외 2  생자임  인지를 구하며 

검사를 상  한 이 사건 인지청구  소는 원고가 망 소외 2  사망  안 날부  

2 이 경과한 2013. 8. 1.  사실  인 한 다 , 이 사건 인지청구  소 역시 그 

소 간이 도과  후에 어 부 법하다고 판단하 다. 

  앞  본 법리  에 추어 살펴보면, 원심   같  판단  당하고, 거 에 



- 3 -

상고이  주장과 같이 논리  경험  법  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

나 사실  잘못 인 하거나, 인지청구 등  소에  소 간  산 에 한 법리를 

해한 잘못이 없다.

  그러므  상고를 각하고, 상고 용  패소자가 부담하  하여, 여 법  일

 견  주 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     법 민일

            법 보

주  심      법   신

            법 권 일


